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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로서의 삶, 정치의 임계

역사의 종언과 정치적 사유의 임무 : 호모 사케르의 정세적 맥락

소비에트 공산당의 붕괴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골적 지배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치철학의 재탈환을 저해하고 있던 두 가지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방해물을 제거해주었다. 스탈린주의와 진보주의-제헌적(progessivism-constitutional) 

국가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유는 처음으로 어떠한 환상도 변명도 없이 스스로의 임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Giorgio Agamben, V. Binetti and C. Casarino trans., "Notes on 

Politics"[1992], Means without End, Minesota UP, 2000, p.109)

역사의 생기(Ereignis) : 혹성차원의 테크놀로지 지배

"그러므로 이제 다가올 사유는 헤겔-코제브(그리고 마르크스)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테마와 

더불어, 존재의 역사가 종말을 고했을음을 뜻하는 하이데거적인 ‘생기 Ereignis’로의 

진입이라는 테마를 심사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전장(battlefield)은 다음과 같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편에는 국가의 종말 없는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이들은 인간의 역사과정이 동질적 보편 국가로 

충족(fulfillment) 되리라는 포스트 코제브 혹은 포스트모던적 이론가들이다). 다른 한 

편에는 국가의 종말 없는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이들은 결국 

진보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어느 쪽의 사유도 이 과제에 걸 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목적의 충족없는 국가의 종말을 사유하는 일은, 국가주권의 텅 빈 형식이 

그 안에서 여전히 존속할 역사의 종말을 사유하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테제가 무한대의 변형을 거쳐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국가-형태를 앞에 두고 

스스로의 완전한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번째 테제 또한 날이 갈수록 

점증하는 역사적 심급(내셔널한, 종교적인, 혹은 에스닉한 형태의)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결국 이 두 입장은, 탈역사적 소명(posthistorical Vocation)을 가진 

기술-법률적 조직의 비호 아래, 국가라는 전통적인 심급(즉 하나의 역사적 형태의 심급)의 

격증(proliferation)에 힘입어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 오로지 국가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하나로, 게다가 동시에 사고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한 쪽을 다른 한 쪽에 맞세워 

추동할 수 있어야만, 이 과제에 걸맞는 사유일 수 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거대한 변환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와 구체제의 합법적 

범주들을 파괴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권, 권리, 네이션, 인민, 민주주의, 그리고 

일반의지와 같은 용어들은 지금 예전에 그것들이 지칭해온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현실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을 무비판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이들은 사실 그들이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위의 책, pp. 110-111)

삶정치(bio-politique) : 주권과 예외상태

저 밑바닥에서, 시대나 대상의 차이에도 아랑곳없이, 권력의 표상은 여전히 

군주의 형상 아래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사유와 분석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still) 왕의 머리를 베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이론은 

권력과 폭력, 법과 불법, 자유와 의지, 그리고 특히 국가와 주권의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상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표상으로 환원 불가능한 아주 새로운 권력의 매커니즘이 점차적으로 

침투해 오고 있었다. 이 권력의 매커니즘은 적어도 18세기에는 시작된 

것으로, 인간의 실존에 관여하는 것, 즉 살아 있는 육체로서의 인간에 

관여하는 것이다(Michel Foucault, R. Hurley trans., The History of 

Sexuality I [1976], Vintage, 1990, pp. 88-89).

주권은 폭력과 권력, 그리고 살아 있는 것(the living)과 언어 사이의 

불분명한(undecidable) 관계망에 대한 사유이다. 이 관계망은 필연적으로 

결정의 역설적 형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외상태(슈미트)나 

추방(ban : 장 뤽 낭시)의 형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법(언어)은 살아 있는 것을 법(언어)으로부터 방기함으로써, 즉 법(언어)에 

고유한 폭력과 탈-관계(irrelatedness)로 내-몰면서(a-bandoning) 살아 

있는 것과 관계한다. (Agamben, 위의 책, pp.112-113)


